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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장관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고시 시행일”을 “2024년 7월 1일”로, “고시 시행일의 전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2 Ⅰ 제3호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장”으로 한다.

별표 2 Ⅱ 제1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4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고, 제

2장 제2호 표2의 주(4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Ⅱ 제2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고, 제

2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며, 제3장 제2호 표2의 주

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Ⅱ 제3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2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고, 제

2장 제2호 표2의 주(3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며, 제3장 제2호 표2의 주

(2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고, 제4장 제2호 표2의 주(2) 중 “국립환경

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며, 제5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

물질안전원”으로 하고, 제7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

한다.

별표 2 Ⅱ 제4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고, 제

2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며, 제3장 제2호 표2의 주

(2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 

별표 2 Ⅱ 제5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고, 제

2장 제2호 표2의 주(2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Ⅱ 제6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고, 제

2장 제2호 표2의 주(2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Ⅱ 제8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Ⅱ 제9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Ⅱ 제11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7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고, 

표4의 주(14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Ⅱ 제12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2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Ⅱ 제13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Ⅱ 제14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(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

별표 4 Ⅳ 제1호 및 제2호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표 6 Ⅱ 제17호바목1)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각각 “화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하고, 같은 목1)의 주

(1) 제2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(http://ncis.nier.go.kr)”을 “화학물질안전원 화

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”로 하며, 제18호 본문 중 “국립환경과학원”을 각각 “화

학물질안전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 제2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’(http://ncis.nier.go.k

r)”를 “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 제2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’(http://ncis.nier.go.k

r)”를 “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(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-70호를”을 “(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안전확인대

상생활화학제품 시험․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뒤쪽 ②첨부서류의 제6호 및 작성방법의 제1항 중 “(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-7

1호)”를 각각 “(화학물질안전원 고시)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
